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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‘92년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마을

의 수입 증대와 환경보전을 전제하에 운영되어 온 마을관리

휴양지는 청소비 징수 시비 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됨.

○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

부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운영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,

읍면에서 직접 관리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(2009.

10.16)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12. 6. 1 ~2012. 6. 21) : 의견없음.

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